
[세금상식] 

 

사업자등록, 늦을수록 세부담만 가중된다! 

 

(국세청, 2007. 6.) 

 

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,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

을 시작했으나,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이 돼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

했다.  

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, “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

산세를 물어야 하고,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‘고 하지 않는가?  

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“그게 무슨 얘기냐?”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.  

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, 이 기간을 

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. 

 

▌가산세 부담 

  

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, 사업을 

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,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

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%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.  

 

▌매입세액 불공제 

  

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, 내부공사가 완

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

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. 즉,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

공제 받지 못한다.  

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

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,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

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.  

 

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

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 

 


